
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206,721,146 66,201,634

일반회계 1,879,546,890 56,386,407

특별회계 327,174,256 9,815,228

공기업특별회계 241,376,025 7,241,28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3,317,339 3,099,52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8,058,686 4,141,761

기타특별회계 85,798,231 2,573,947

교통사업 특별회계 24,830,925 744,928

장사시설특별회계 197,643 5,929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861,928 55,858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2,930,129 87,904

대지보상 특별회계 2,785,724 83,572

기반시설 특별회계 424,465 12,734

수질개선 특별회계 52,767,417 1,583,023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2,649,042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8,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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